
■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[서식 10] 

<<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>>

□ 신고를 준비하실 때

○ 언론,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.
- 언론,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공익신고기관(국민권익위, 관련 행정기관․감독기관, 수사기관 등)에 신고해주십시오.

○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.
- 구체적인 자료․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,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(예. 언론스크랩)
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.

○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.
-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

사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,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

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□ 신고를 접수하실 때 

○ 허위신고, 금품․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

되지 않습니다.
-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공익신고로 보지 

않아 신고자 보호나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

우는 공익신고기관 외(예. 언론)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

주의가 필요합니다.

□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․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

○ 신고자에 대한 고소․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.
- 그러나, ‘구조금’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(예. 변호사 수임료)을 

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, 언론에 신분공개를

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

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.

□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(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)
○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
-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가․지자체 수입의

4~30%를 지급하지만, 감액․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

될 수 있습니다.

○ 허위․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,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.


